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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대상 운영 관련 안내 알림 [알림 2021-014]

         1. 협회와 회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건축사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089 (2021.07.27.)호’ 관련 입니다.

         3. 「건축법」제25조제2항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도

급 및 관계자변경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대상 적용 여부에 대한 다수의 민·

관원이 국토교통부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붙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법」제25조제2

항 허가권자 지정감리 적용 기준을 안내하고 있으니,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귀 회의 

회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대상 건축사(이하 “제외 대상자”)와 허가

권자 지정감리 제외 대상이 아닌 건축사(이하 “공동 설계자”)가 

공동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대상 여부

     1) 제외 대상자 단독으로 감리를 하는 경우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대상

     2) 제외 대상자와 공동 설계자가 공동으로 감리를 하는 경우 허가권  

    자 지정감리 제외 대상

나. 설계자 변경에 따른 제외 대상 적용 여부

     -  제외 대상자의 설계 참여도 및 설계자 변경시점을 고려하여 판단

  붙임 : 국토교통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적용 기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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